
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방역기준 위반 농장 대한 사육제한 등 조치기준 알림

1. A I 발생 관련 가금 농장 점검결과에 따른 사항입니다.

2. A I 발생 관련 가금 농장 특별전담반 점검결과, 가금 농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

할 전실, 방역실, 울타리 등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가금 농장

이 확인되었습니다.

3. 이러한 농장으로 인해 A I가 발생 또는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지자체는 아래

의 방역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제6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

을 하고,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하는 등

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(위반사항) 차량소독시설, 대인소독시설, 전실, 방역실, 울타리 또는 담장, 야생동

물의 차단망,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등 법 제17조제1항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

미설치

□ (적용규정)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7조제1항, 제19조제4항 및 제60조제1항

□ (적용농장) 닭, 오리 사육농장(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)

□ (행정처분) 과태료 부과 및 사육제한 등 명령 조치

○ 과태료 부과 기준 : (1회) 100만원, (2회) 400만원 (3회) 800만원

○ 위반 농장의 미설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하여 가금 출하 후 설치가 완료되

는 시점까지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

해 ?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 명령 조치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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